
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1. 11. 30.>

비상소집 결과보고서
 (지방자치단체명 :                     )

구  분 총  원

응 소

대 상

인 원

응 소 인 원 미응

소

인원

응소

율

(%)

비 고
계

1시간

내응소

2시간

내응소

2시간이

후 응소 

총 계

계

필수

요원

일반

직원

본 부

계

필수

요원

일반

직원

소 속

기 관

계

필수

요원

일반

직원

 작성자 : (소속)              (직급)               (성명)                 (서명)

 확인자 : (소속)              (직급)               (성명)                 (서명)

<보고요령>

1.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.

2. 응소현황 보고

  가.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

한다)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 교육감

의 본청 소속 공무원과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응소현황은 위 표의 구분에 따라 시간

대별로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화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.

  나.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속 기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

구의 구청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응소현황은 위 표의 구분에 따른 시간

대별 응소결과를 모두 총괄하여 집계한 후 시ㆍ도지사,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

장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.

  다. 시ㆍ도지사,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나목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와 본청

이나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응소결과 집계를 총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

관에게 보고한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
